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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외의  일상생활  

2 생활의 룰ㆍ매너ㆍ습관 

2-3생활의 룰ㆍ매너 : 애완동물 사육 방법 

(1) 개의 등록 
생후 91일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개의 

감찰(증명서)이 교부됩니다. 감찰은 평생 필요하기 때문에 사육하는 개에 감찰을 붙인 개목걸이를 해 

둡시다. 만일에 개가 도망간 경우라도 보호한 사람이 관공서나 보건소에 연락하면 거의 확실하게 

등록신청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의 개의 오물은 기르는 사람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용구를 휴대하여 산책을 나갑시다. 

그와 관련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허용된 맨션이나 아파트는 일본에서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에 애완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관리자나 집주인에게 잘 확인해 둡시다. 또한 개를 풀어서 기르는 

것은 물어 뜯는 사고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슬 등에 매어서 

기릅시다. 

(2) 광견병 예방접종 
생후 91일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매년 1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집단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 등록을 하고 있는 개 주인에게는 통지가 옵니다. 또한 시구정촌의 

사무소의 홍보지에도 게재됩니다. 집단주사를 맞히지 못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맞힐 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주사완료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참하고 「광견병 예방주사 완료표」

의 교부신청을 해 주십시오. 

(3)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애완동물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애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기릅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먼저 새로운 주인을 찾읍시다. 노력을 해도 새로운 주인을 못 찾았을 

경우에만 처분방법 등에 대해서 보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4)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개나 고양이가 죽은 경우는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장의소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유료). 상세한 것은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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